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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building law, there are only regulations on the fire prevention compartments that can perform the 

function of partial smoke compartment, but the building law management of the smoke compartment for effective 

smoke diffusion prevention and control is not possible. The lack of control on the smoke compartment such as leakage 

rate on the penetrating part, and the lack of leakage rate in the design of smoke control of fire safety law resulted in 

the absence of fundamental safety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solutions to domestic problems after 

reviewing relevant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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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축법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방연구획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만이 존재할뿐 효율적인 연기확산 방지 및 제어

를 위한 방연구획에 대한 건축법적인 관리가 되지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방화문, 방화댐퍼 및 관통부등에 대한 누기율등 방연성능에 대한 관

리미비라는 문제와 아울러 소방법의 연기제어설계시 누기율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서 근본적인 안전기술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관련법령 및 선진각국의 관련규정을 검토한후 국내의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국내외 관련법령의 비교

국내 연기제어에 관한 규정은 1968년 소방법에 의해 소방관의 소화활동을 위한 소화활동설비로서 배연설비가 최초로 규정되었고 이후 

19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에 기인하여 재실자의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연설비 설치기준이 1973년 건축법에 신설되었다. 이후 건축법

과 소방법에서는 자연배연 방식의 배연설비를 같이 운용하여 왔으며 제연설비설치 규정은 1991년 대구 거성관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1992년 

소방법에 소화활동설비로서 신설 된 이후 1995년 제연설비설치 기술 기준이 고시되어 현재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의 전신이 

된다.이후 국내의 연기제어에 관한 규정의 변화는 건축법의 경우 환기 및 공기조화를 위한 자연배연을 중심으로 개선되어 왔고, 소방법은 화재

시 연기의 제어를 위한 제연설비를 중심으로 기준이 개선되어 왔다.  또한 연기제어의 효율화를 위한 방연구획에 대한 용어는 1973년 소방법

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1992년 제연설비설치 규정 신설과 함께 제연구획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현재는 제연구획, 제연구역과 제연경계로 혼

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그 기준과 역할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1은 각국가별 방연구조에 대한 내용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연기를 제어하기 위한 구획설정을 위해 국내의 경우 제연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에 따라 구획설정의 정의를 제연경계는 벽면으로 구분하며 이를 보, 제연 경계벽(방연벽), 셔터 및 방화문으로 

구획하여 제연설비의 성능을 확보하도록하고 있다. 하지만 제연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1000m
2
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설비나 구획은 방화구획으로 연기를 제어해야 하는 현실이므로 연기제어를 위한 관통부처리기준 및 방연댐퍼등

의 평가기준등이 쳬계화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연기제어의 효율화를 위한 방연구획에 대한 건축법의 법제화가 절실한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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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1에 나타낸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천장에 0.5m 이상 하향으로 돌출된 벽인 경계벽을 설치하여 구획을 나누어 500m2 마다 

방연구획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방연구획은 배연설비의 연기 배출 성능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방화문

의 경우에도 고온에서의 차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등 연기의 유동을 차단시키는 방연구획과 화염의 연소확대를 막는 방화구획과 차연성

능이 있는 방화구획인 방화방연구획의 개념이 법적으로 정비되어 한국의 제연구획의 설치 목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

한 법적인 차이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및 홍콩의 경우에서도 방화구획과 더불어 방연구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코드화되어 각각의 

성능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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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국가별 방연구조 관련 분석 Code

3. 결 론

국내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방화구획의 기준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현행의 방화구획의 성능만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는 연기제어의 효율

화를 위하여 방연구획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라 방연구조를 이루기 위한 재료의 성능평가기준의 정비 또한 방연구획과 관련한 

방화문, 방화댐퍼등의 관통부에 대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시험 관리기준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에 법제화된 건축물관

리법과 연계되어 방화구획 및 방연구획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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